
Cal/OSHA 
에 불만 사항을  
제기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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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l/OSHA 지역 사무소

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
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은 노동위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
임금 청구를 위한 지침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습니다.  
www.dir.ca.gov/dlse/howtofilewageclaim.ht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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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5 (주 전체)
광산 ＆ 터널링 (M&T) 부서:  
(818) 901-5420
지역 6
고위험부 (HHU) 및 강제노동 집행부  
(LETF): (714) 558-4415
HHU 노스: (510) 622-3015
HHU 사우스: (714) 567-7100
LETF 노스: (916) 263-4185
LETF 사우스: (714) 558-4120
지역 7
공정안전관리 (PSM) 부서:
노스: (925) 602-2665
사우스: (714) 558-4600

(415) 557 - 0100
(510) 794 - 2521
(650) 573 - 3812
(510) 622 - 2916
(916) 263 - 2800
(707) 649 - 3700
(530) 224 - 4743
(714) 558 - 4451
(619) 767 - 2280
(909) 383 - 4321
(951) 410 - 4250
(213) 576 - 7451
(626) 239 - 0369
(818) 901 - 5403
(424) 450 - 2630
(209) 545 - 7310
(559) 445 - 5302
(661) 588 - 6400
(805) 485 - 1048

(916) 263 - 2803

(714) 558 - 4300

(559) 445 -5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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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15) 557 - 0300

(626) 471 - 91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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샌프란시스코
프리몬트/산호세
포스터 시티
오클랜드
새크라멘토
아메리칸 캐니언
레딩
샌타애나
샌디에고
샌버너디노
리버사이드
로스앤젤레스
몬로비아
밴나이즈
롱비치
모데스토
프레즈노
베이커즈필드
산타바바라

지역 1

지역 2

지역 3
지역 4

지역 8



불만 사항을 제기할 권리 
1973년의 캘리포니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
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의 보복에 대한 
두려움 없이 Cal/OSHA에 작업장 안전 
및 건강 위해 요소를 제소할 수 있는 
권한을 부여합니다. 근로자로서, 귀하는 
귀하의 이민 지위와 상관없이 이 권리를 
보유합니다.
Cal/OSHA에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사람의 
이름은 당사자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
법에 의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.

직장 안전 및 건강 관련 민원을 
어떻게 제기할 수 있나요?
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직장에서 
가장 가까운 Cal/OSHA 집행 지구 사무소에 
전화하세요. 사무소는 주 내 휴일을 제외한 
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운영합니다(페이지 2
의 지도를 확인하세요). 통화 시 영어로 답변을 
받게 됩니다.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담당자에게 
말해야 할 경우 통역사를 요청하고 통역사가 
통화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. 이 과정은 몇 
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. 
통역사를 요청할 때, 귀하의 언어명을 영어로 
말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.

전화를 걸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
다음 사항을 공유할 준비를 하세요.
•	 사업장 이름, 주소 및 전화 번호 포함한 

작업장 정보.
•	 사업 유형.
•	 직장 관리자의 이름, 직함 및 근무 시간.
•	 귀하의 이름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. 

법률상 Cal/OSHA는 귀하가 달리 요청하지 
않는 한 이 정보를 기밀로 유지합니다. 이 
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, 제공할 경우 
Cal/OSHA에서 질문이 있을 경우 후속 
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조사 결과를 
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•	 위험 요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.
•	 근무 현장이 큰 경우 위험 요소의 특정 위치.
•	 근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, 장비, 기계 및 

화학 물질.

•	 위험 영역에서 수행되는 근무 작업, 작업 
수행 빈도 및 한 번에 수행되는 기간.

•	 작업 교대조 수, 각 교대조가 시작되는 
시간, 위험 발생 시간 대의 교대조.

•	 근무 현장의 직원 수, 위험에 노출될 수 
있는 직원 수, 위험에 얼마나 근접한지.

•	 직원이 부상을 입었거나 위험에 의한 
증상이 있는지, 부상 또는 증상으로 
진료를 받았는지.

•	 위험이 존재한 기간, 사용자가 위험에 
대해 알고 있는지, 사용자가 위험을 
수정하려고 노력했는지.

•	 위험 요소가 작업 현장에 계속 존재할 
것으로 예상하는 기간.

•	 현장에 직원 협상단 대표가 있을 경우 
해당 인물의 이름과 연락처.

 만약 귀하가 Cal/OSHA에 불만 사항을 
제기했을 때 귀하의 고용주가 귀하를 
해고, 강등, 바람직하지 않은 교대 근무에 
배치하거나 복리후생 거부와 같은 행위로 
보복한다면, 833-526-4636으로 캘리포니아 
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
